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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인공호흡기를 제거

한 김 할머니 사건 을 계기로 회복 불‘ ’

가능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논

의가 활발히 이뤄져 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생.

명의 가치는 설사 본인의 의지라 하더라

도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과.

연 존엄하게 맞이하는 죽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일부 국가의 경우에서는 존엄사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에서는 윤리적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도 사회 각층에서의 토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명을 지속하는 고통이 환자의 삶과 환자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를 넘어설 때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할 것인,

가. 가족들이 느끼는 고통과 기계와 약물에 의지한 고통스러운 환자의

삶의 끝에 결국 맞이하게 될 비참한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참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

존엄사 문제는 심장이 살아있는 것과 정신이 살아있는 것을 두고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으로서 사는 것과 하.

나의 생명으로서 사는 것 이에 대한 판단은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합의.

와 인정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 변웅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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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를 둘러싼 논란은 우리나라가 유독 정이 많은 민족 효심이 깊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환자 가족들의 고민과 고통 현장에서 일하는 의. ,

료계 관계자 분들 역시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사.

람을 사람답게 살리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씨에서 비롯된 문제와 고민이

기에 더욱 측은합니다.

존엄사를 허용할 것인지 허용한다면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또한 이로,

인한 법의 악용은 어떻게 막을 것인지 판단은 어디에 맞길 것인지에 대,

한 학계 의료계 그리고 장애계를 비롯한 범 국민적인 범 세계적인 논, .

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국과 일본 양국이 모인 논의의 장은 매우 바람직

하고 뜻 깊은 자리입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로 인간의 생명에 대한 깊.

은 논의와 혜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년 월 일2009 11 2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 변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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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월 일 국내 최초로5 21 무의미한 연명치료중‘

단’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 이후 연명치료중단 제

도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때 보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와 의료계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연명‧

치료중단의 제도화와 관련된 많은 논의가 있어왔습

니다 의료계의 입장을. 정리한 연명치료 중지에 관‘

한 지침 이 지난 월 일’ 10 13 발표되었고 국회에서는 관련 법률안이 여러개,

발의되었거나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세미나는 존경하는 정하균의원님이 중심이 되어 장

애계의 의견을 처음으로 제시하고 비슷한, 경우를 겪고 있는 일본의 사례와

비교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미나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정하균의원님과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

여성네트워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관, 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생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 여부의

판단은 의료적 판단 이외에도 생명윤리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연명치료중단의 제도화는 생명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기초로 사회적으로 합의된 수준을 감안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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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본입장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연명치료중단 관련 입법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 제도화시 악용 방지대책 등을 강구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 ,

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 논의에 의료계 종교계 법조계는 물론 다양한, ,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

인 참여와 다양한 의견 개진을 희망합니다.

오늘 논의되는 내용도 잘 경청하여 연명치료중단 제도화 관련 정책에 반영하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미나에 참여하시는. 한일 양국의 주제‧ 발표자와 토론

자 사례 발표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유익한 내용, , 이 논의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해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년 월 일2009 11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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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릿츠메이칸대학교 총장 가와구찌 기요후미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교토의 릿츠메이칸대학에서 인사말씀을 올립니

다.

먼저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정하균 국회의원님과 한국의 장애인단체

들 그리고 직접 행사장에 와 주신 내빈 여러분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행사에 참가해 주신 참가자 여.

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생과 사 라고 하는 주제 또는 생과 사를 둘러싼 사회적 결‘ ’ ‘

정 에 관한 주제는 굉장히 신중하고도 깊게 생각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학문이나 정책에 관련된 많은 분들을 모시

고 개최되는 행사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는 문부과학성이 선정해서 연구 자금을 지원하는 글로벌 탁COE(

월한 연구거점 이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의 전 영역을 포함해서 곳) 140

있습니다.

릿츠메이칸대학에서는 곳 일본사립대학 중 번째 이 이 거점으로 선발3 ( 3 )

되었으며 그 중 하나가 생존학 창성거점입니다 오늘 이 행사에 저, ‘ ’ .

희 생존학 거점의 연구자가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 .

또한 오늘 통역을 맡은 정희경 씨도 저희 학교에서 유학하고 있는 대학

원생이며 이 연구거점의 멤버이기도 합니다, .

이 생존학 거점에서는 장애 병 늙음 그리고 신체의 차이와 변용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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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광범위하게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인 생사와 관.

련된 결정을 둘러싸고 있는 윤리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 여러 교직원들,

과 대학원생들이 일본이나 유럽 등의 역사적 경위와 철학적 윤리적 문,

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으며 그 성과를 발표해 왔습니다, .

하지만 이 주제는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적 차원에서 고찰되고 서로 의

견을 교환해야 하는 주제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각 나라의 개별성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보편적이면서 윤리적 태도와 사회적 대응이 생겨나

고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기회로 한국과 일본의 연구활동이 서로 협력하고 양국이 교류를

통해 더욱 성숙해지길 기원합니다 저희 릿츠메이칸대학 또한 그렇게 되.

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기획이 좋은 결실을 맺기.

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년 월 일2009 11 2

가와구찌 기요후미

일본 릿츠메이칸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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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1

안락사 과연 존엄한 죽음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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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과연 존엄한 죽음인가, ?

안락사의 정의I.

좋은 죽음 또는 안락한 죽음을 뜻하는 안락사 는 회복이 불가‘ ,’ ‘ ’ (euthanasia)

능한 극심한 고통이 뒤따르는 질병상태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한 질병상

태에 처한 환자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또는 후견인을

통하여 자신의 생명을 종결시켜 달라고 요구할 때,1) 의사가 직접 환자의 생명

을 종결시켜 주거나 적극적 안락사 아니면 환자가 죽을 수 있도록 장치나 약( )

제 등을 준비해 줌으로써 환자가 자살하는 행위를 도와주는 소극적 안락사 행( )

위를 뜻한다.2)

환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안락사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행하는 자살

이 된다 환자가 자기 생명을 종결시켜 달라는 의(physician-assisted suicide) .

사만 밝히고 생명을 종결시킨 행동은 의사가 하는 경우에도 환자는 자살을 시

도했다는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의사가 제공한 도움을 받아 자기 스스.

로 목숨을 끊는 경우에는 당연히 자살의 요건이 성립된다 반면에 의사의 입장.

에서 본다면 안락사는 살인 혹은 살인방조행위가 된다 의사가 환자의 요청을.

듣고 직접 환자의 생명을 종결시킨다면 살인행위가 되고 환자로 하여금 자살할

수 있는 도움을 제공했다면 살인방조 또는 자살방조행위가 된다.

1) 환자자신의 요청은 안락사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건이다 차대전 당시 아돌프 히틀러 가. 2 (Adolf Hitler)

전선에서 실려 오는 부상병들을 치료하는데 필요한 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정신병자나 장

애자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계획을 안락사계획이라고 명명함으로써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환자‘ ’

를 죽이는 행위도 안락사의 범주에서 다룰 수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히틀러의 계획은 환자.

본인의 뜻에 따라서 시행되기 마련인 안락사 행위보다 훨씬 더 악한 고의적 살인행위로 간주되어야 한

다. J Douma, Medische ethiek (Kampen: Kok, 1997), 260-63.

2) 안락사 논쟁에 불을 당긴 사람은 회가 넘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안락사를 시행했던 잭 케보르키안130

이었다 자살기계를 제조해 내기도 했던 케보르키안은 년 알츠하이머 질병에 걸(Jack Kevorkian) . 1990

려서 정신기능을 상실해가던 세의 자네뜨 애드킨스 에게 소금 용해액 진정제 티오펜53 (Janet Adkins) ,

탈 염소산 칼륨이 들어간 치사약물이 들어 있는 정맥주사기를 꽂아 놓고 버튼으로 연결하여 스스로 버,

튼을 눌러 사망하게 했다 이 사건 때문에 케보르키안은 고소당했다가 애드킨스가 생전에 죽기 원하는.

자기 의사를 녹음해 놓은 테이프에 의거하여 석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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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는 고의적 살인과는 달리 고통 받는 환자들을 도우려는 선한 동기에서

그리고 환자 또는 환자의 대리인의 뚜렷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라

는 점을 참작하여 안락사의 비윤리성을 완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안락사를 윤리

적으로 정당화시키려는 의도로 안락사를 자비사 라고 호칭하기(mercy killing)

도 한다 안락사를 자비사로 호칭한다고 해서 안락사의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

니다 다만 이와 같은. 호칭의 변화 안에는 안락사의 윤리적 정당성문제를 둘러

싸고 전개되는 논쟁의 핵심이 암시되어 있다 논쟁의 핵심은 인간을 고통으로.

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죽음이라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

인가 하는 것이다 만일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하여 죽음까지도 이용할 수? .

있다면 자비사라는 명칭이 정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자비사라는.

명칭은 안락사를 정당화하기 위한 위선적이고 전략적인 미화 가 될 것이( )美化

다.

안락사를 전략적으로 미화하는 또 하나의 용어로서 존엄사라는 명칭이 있다.

존엄사란 환자가 혼수상태 또는 이와 유사한 의학적 상태에 처해 있어서 자기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 단지 인공음식물투여장치나 인공호,

흡기와 같은 인공연명장치에 의존하여 육체적 생명만을 가까스로 유지하는 것

은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상실한 삶의 모습이라고 판단하고 인간의 품위와 존,

엄을 지키기 위하여 인공연명장치를 제거하고 생명을 종결시키는 행위를 가리

킨다.3) 존엄사라는 명칭도 또한 중요한 쟁점을 암시한다 과연 자기 의사를 표.

3) 존엄사를 허용한 고전적인 사례는 낸시 크루잔 판결이다 년 교통사고를 당한 낸(Nancy Cruzan) . 1983

시 크루잔양은 식물인간이 된 상태로 년간 누워 있었다 크루잔은 뇌간의 하부가 기능을 계속했고 의7 . ,

식은 나타나지 않고 환경에는 무감각했으나 반사반응은 유지되는 상태였다 인공호흡과 인공음식물투여, .

가 계속되면 년은 더 생명연장이 가능하리라는 것이 의학적 판단이었다 크루잔의 부모는 미주리법원30 .

에 인공호흡과 인공음식투여 중지를 요청하여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크루잔의 법적 후견자는 미주리.

대법원에 상소하여 만일 크루잔이 식물인간이 되었을 때 죽음을 요청했으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인공음식물투여를 중지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함으로써 하급법원판결을,

번복했다 이 사건은 연방대법원으로 다시 상고가 되었는데 연방대법원에서는 로 다시 미주리대법원. , 5:4

의 판결을 지지했다 그러나 크루잔의 부모는 크루잔의 세 친구를 증인으로 내세워 미주리 법원에 크루.

잔이 식물인간 상태에서는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언하게 했고 이 증언이 받아들여져서, 1990

년 월 일에 인공호흡기와 인공음식물투여를 중지함으로써 크루잔은 사망했다12 26 . Edward J. Larson

and Darrel W. Amundsen, A Different Death (Downers Grove: IVP, 1998), 183-4, 190, 208-25,
250.

최근의 사례로는 년 월 뇌손상으로 년간 식물인간 상태에 있었던 테리 시아보2005 3 15 (Terry

로부터 인공음식물공급을 중단하여 굶어 죽게 한 사건을 들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테리Schiavo) .

시아보에게서 인공음식물투여장치를 유지하게 하기 위한 친가쪽 가족들과 종교계의 범미국적인 운동에

도 불구하고 남편 마이클 시아보의 청원을 받아들여 인공음식물공급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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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지 못하는 환자는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삶이 종결되고 다만 짐승과 다름없

는 무의미한 생명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 혼수상태에 있는 환자 나아가서?

는 뇌사상태에 있는 환자는 인격적 주체인 영혼이 없는 병든 몸만을 가진 동물

과 같은 존재인가 환자의 가족이나 대리인이 환자를 대리하여 결정하는 것은?

정말로 환자 자신을 위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가 만일 이런 일련의 질문들?

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다면 존엄사는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것이

다 그러나 이런 질문들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답변한다면 존엄사는 안락사를.

미화하는 또 하나의 전략적인 용어로 판명될 것이다.

안락사와 유사한 것 같아 보이지만 안락사의 범주 안에 포함시킬 수 없는 의

료행위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간접적 안락사. (indirect euthanasia)

라는 모호한 이름으로 잘못 분류되기도 하는 의료행위로서 이중효과의 원리

에 의하여 도덕적 비판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는 경(the double effect theory)

우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간호사가 환자의 고통을 완화시켜 주고자 하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의료행위의 절차와 준칙들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환자에게 모

르핀을 투여했는데 환자의 몸에 예상하지 못했던 우발적인 사태가 나타나 환,

남편 마이클은 테리의 병간호 중에 이미 다른 여인과 동거생활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테리의 죽음 후

에 곧 재혼한 일과 병원지원금 고갈 및 유산에 대한 관심 등으로 도덕성에 대한 의심을 받아 왔다.

한국에서 있었던 사건으로는 보라매 병원 사건과 세브란스 병원사건이 있다.

보라매병원사건은 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 머리를 다쳐 식물인간상태1997

에 빠진 남자를 가족들이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요구하자 의

사는 환자가족들의 요구를 들어 주었고 가족들은 환자를 집에 데리고 온 후에 곧바로 인공호흡기를 제

거하여 호흡곤란으로 죽게 한 사건이다 환자를 퇴원시킨 의사는 살인죄로 고발당했다. .

세브란스 병원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년 월 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식물인간상태에 빠. 2008 11 28

져 있는 어머니에게서 인공호흡기를 뗄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며 환자의 자녀들이 제출한 소송에 대하

여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병원측의 항소로 고등법원으로 옮겨갔다. . 2009

년 월 일 이 항소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원심판결을 인정하고 재차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것을2 10

명령했다 월 일 대법원은 작년 월 식물인간상태에 빠진 어머니에게서 인공호흡기를 비롯한 연명. 5 21 11

장치를 제거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며 환자의 가족들이 제기한 소송건에 대하여 원심확정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에 따라서 세브란스 병원은 월 일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다 서울지방법원이 인공호흡기를 제거6 23 .

하라는 판결을 내린 근거는 환자가 비가역적 사망상태 곧 환자의 기대수명이 주밖에 남지 않았다는2-3

의학적 소견이었지만 환자는 그 이후로도 개월 이상 수명이 연장되었고 심지어 인공호흡기를 제거한6 ,

후에도 안정적인 자발호흡이 돌아와 생명이 유지되고 있으며 기대수명이 최소한 개월이상 유지될3-4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판결이 그 근거에 있어서 치명적인 문. , ,

제가 있고 마땅히 수정되었어야 함을 뜻한다 이 외에도 법원은 가족들의 증언을 환자 자신의 증언으로.

채택했는데 과연 가족들의 대리증언이 환자 자신의 의사를 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뒤따,

른다 또한 식물인간상태에 있는 환자가 과연 의식을 상실하고 정신기능이 소멸되어 버린 채 짐승과 같.

은 상태로 떨어지는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의 배후에 깔린 유물론적 인간관이 정당한가 하는 문제도 제

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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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죽음에 이르렀을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때 선한 결과를 의도했으나 실제.

로 나타난 결과가 악한 경우에 악한 결과에 대하여 간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이 경우는 행위의 의도나 과정이 환자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므로.

안락사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4)

또 다른 하나는 진료의 중단 으로 알려진 사례로서 흔히 존엄사와 혼동하“ ” ,

는 경우가 많다 진료의 중단은 치료를 통한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적 질환의.

상태에 있거나 자연적인 노화의 과정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불가피한 환자

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치료5)를 중단할 것을 요구할 때 의사가 중층적이고,

신중한 의학적 검토와 병원윤리위원회 등과의 협의 등을 거쳐서 환자의 요구에

응하여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뜻한다 진료의 중단은 몇 가지 이유에 근거하여.

안락사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첫째로 죽음의 원인에 있어서 안락사의 경우는. ,

의사의 치료행위가 죽음의 원인인데 비하여 치료의 중단은 환자 자신의 질병이

죽음의 원인이다 둘째로 죽는 속도에 있어서 안락사는 시술 후 곧 죽는데 반. ,

하여 치료의 중단은 환자의 전체적인 신체조건에 따라서 죽어가는 기간이 결,

정된다 셋째로 안락사는 극심한 고통을 피하여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고자 하. ,

는 시도인 반면에 치료의 중단은 죽음의 과정에 수반되는 고통을 피하려고 하

지 않으며 편안한 죽음을 인위적으로 시도하지 않는다, .6)

그러나 치료의 중단은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해 두는 행위 와 혼동되어서는“ ”

안된다 예컨대 양로원에 있는 노인이 폐렴에 걸려 있는 경우에 이 노인이 양. ,

로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 환자라고 판단하여 진료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가

죽게 만드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폐렴 그 자체가 치사에 이르게 하는 질환은.

아니라 할지라도 노인의 경우에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해 두면 치사에 이르는

질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치료를 중단한다

4) 흥미있는 사실은 케보르키안도 자신의 행동을 이중효과원리에 의지하여 변호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서 자신의 행동은 살인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이 다만 고통의 완화만을 의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케보르키안의 변호는 진실성이 의문시될 수 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사용한 일산화탄소,

는 모르핀과는 달리 사람을 죽이지 않고는 고통을 제거할 수 없는 물질이기 때문이(carbon-monoxide)

다. William F. May, "After the US Supreme Court Decisions: the Politics of Assisted Suicide

and the Church's Role," Studies in Christian Ethics, Vol.11,No.1 (May 1998), 49.
5)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치료 는 무의미한 의학적 치료 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치“ ” “ ” . “

료 는 의료적인 표준에서 보았을 때 생물학적 병리학적 기능을 회복시켜 주지 않는 의술을 말하는 반”

면 무의미한 의학적 치료 는 의료적인 표준 보다는 환자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의미가 있는, “ ”

가의 여부가 결정되는 치료를 말한다. Douma, op.cit., 289.

6) Ibid., 2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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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살인을 방조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안락사는 왜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가II. ?

살인이 고통 완화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II-1. .

안락사를 찬성하는 자들은 고통 받는 환자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

여 죽음이라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환자에 대한 긍휼의 마음의 표현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는 황금“ ”

률7)의 실천이라고 본다 예컨대 안락사찬성론자들은 자살의 수단들에 대하여. ,

잘 알고 있는 의사들이 자신들이 말기질환 상태에 진입할 가능성이 보이면 그

상태에 진입하기 전에 자살하는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환자들이 같은 상태에 처해 있을 때도 같은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다.8) 안락사찬성론자들은 긍휼 또는 황금률의 실천을 위하여서라면 의사가 환

자가 자연적으로 죽어가는 과정에 개입하여 인위적으로 생명을 종결시키는 행

위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출산의 과정에 의사가 의술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개입하지 않던 전례를 깨고 의사가 출산의 과정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처럼 이제는 죽음의 과정에도 의술이 개입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9) 한걸음 더 나아가 안락사찬성론자들은 안락사가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환자에게 참기 어려운 고통이 엄습한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그 고통으로부터 해

방되는 길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환자는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대처하는 유

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10)

엠 피 바틴 은 의사에게는 두 가지 의무가 주어져 있는 바 하나(M.P. Battin) ,

는 환자가 당하고 있는 고통에 고통을 추가하지 않을 의무이고 다른 하나는,

현존하는 고통을 종결시킬 의무라고 한다 고통에 대항하여 싸우는 투쟁에서.

안락사가 이용되어도 무방하다고 바틴은 말한다 환자의 상태가 너무 비참하여.

7) 마7:12.

8) Paul Badham, "Euthanasia and the Christian Understanding of God." Stduies in Christian Ethics,
Vol.11.No.1 (1998), 10.

9) Jack Kevorkian, "A Fail-safe Model for Justifiable Medically Assisted Suicide." In Michael M.

Uhlmann ed. 1998. Last Rights: Assisted Suicide and Euthanasia Debated, 283.

10) Badham, op.cit.,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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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유지시키는 것이 다만 고통만을 안겨줄 뿐일 때 또는 고통을 경감시킬,

적절한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의도적으로 생명을 종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11)

고통을 제거하거나 제거가 불가능할 때 완화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가장 중

요한 목적이다.12) 아브라함 카이퍼 가 말한 것처럼 고통은(Abraham Kuyper)

미화되거나 높여져서는 안 된다 고통이 심각한 통증을 안겨 줄 때는 통증 완.

화제를 사용해야 한다.13) 그러나 고통의 제거는 살인하지 말라 는 보편적 도“ ”

덕률을 깨뜨리면서까지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고통의 제거라는 복리적 가치와.

무고한 생명의 절대적 가치가 충돌할 때 윤리적 판단의 저울은 당연히 후자 쪽

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은 윤리학의 원칙이다 의술의 목적이 생명의 증진.

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술을 통하여 생명의 탄생을 돕는 출산의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죽어가는 과정에 개입하여 생명의 종결을 앞당기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출산과정에의 개입이 죽음의 과정에의 개입.

을 정당화한다는 케보르키안의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인간에게는 생명연장을.

위한 노력은 허용될 수 있어도 생명종결의 노력은 허용될 수 없다.

제거되지 않는 고통이 있을 때는 고통의 의미를 물어야 한다II-2. .

인간의 삶의 현실로부터 고통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는 고통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물어야 한다 에이. .

치 엠 까위떠르뜨 는 고통이란 인간이 자발적으로 받아들일 때에(H.M. Kuitert)

한하여 가치를 지닐 뿐 강제로 부과될 때는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고 주장한,

다.14) 그러나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찾아 온 고통이라 할지라도 인간에게 유

익을 주는 것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얼굴에 땀이 흐를 정도로 힘들게 일을.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이런 노동을 할 때 비로소 인간의 신체는 건강

11) Margaret Pabst Battin, The Least Worst Deat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101-7.

12) Douma, op.cit., 21; The Ramsey Colloquium, "Always to Care, Never to Kill: A Declaration on
Euthanasia." In Michael M. Uhlmann ed. Last Rights: Assisted Suicide and Euthanasia Debated
( Grand Rapids: Eerdmans, 1998), 148.

13) Abraham Kuyper, De algemene gratie (Kampen: kok, [n.d.]), 487.

14) H.M. Kuitert, Een gewenste dood (Baarn: Ten Have, 1981),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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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통일된 정신을 유지할 수가 있다 여인이 산고를 겪는 것은 고통이지만.

산고의 과정을 다 겪으면서 아이를 출산할 때 산모에게나 아이에게나 건강상

가장 유익하다 몸에 질병이 전혀 없는 사람보다는 어느 정도의 질병이 있어서.

의료보험증서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병원을 드나드는 사람이 더 건강하게 오

래 살 수가 있다 병원에 한번도 방문한 일이 없을 만큼 건장하던 사람이 오히.

려 급작스럽게 큰 병이 발견되어 일찍이 생애를 마감하는 경우가 많다 이 세.

상에서 고통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유익하고 아름다운 열매

란 없다.

고통의 제거가 불가능하고 죽음이 불가피한 말기질환자의 경우에 환자가 죽

음에 이르는 과정을 도와주는 것도 환자에 대한 긍휼의 표현으로서 의료행위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다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경우라도 적절.

한 투약이나 간호를 통하여 고통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정상인과 같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완화의학 이 필요하다 지금은 그(palliative medicine) .

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적절한 완화의학처방을 통하여 대부분의 통증의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는 고통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안락사를 요구해야 하는 상황은 극복이 되어 가고 있다 완화의학과 더불어 죽.

음이 임박한 말기질환자들이 적절한 완화의학의 도움을 받으면서 보다 편안하

고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것을 돕는 호스피스제도도 점차 늘

어나고 있다 문제는 돈인데 완화의학과 호스피스시스템을 모든 국민들이 경제. ,

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의 의료

보험체계를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관건이다.

환자의 자결권은 환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때가 많다II-3. .

현대의료계에서는 의사는 일방적으로 의술을 베풀고 환자는 이 의술을 수납

한다고 보는 후견주의적 모델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사는 환자의 병세 진료 그, ,

리고 진료의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고 환자는 이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동의,

한 후에 진료에 응한다고 보는 계약론적 모델에 의해서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

를 설정한다 계약론적 모델에서는 환자의 요구권 이 강화된다. (claim rights) .

요구권은 천부적인 인권개념에 그 기초를 둔다 천부적인 인권 안에는 자신의.

삶에 대하여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고 자기의 삶의 길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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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종결시킬 권리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

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요구권은 말기질환에 시달리는 환자가 이와 같은 천부.

적인 요청에 근거하여 자신의 생명을 종결시켜 줄 것을 의사에게 요구하는 경

우에 그 요구가 환자 자신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라면 의사는 환자의 요구를 들어 주어야 한다고 판단한다.15)

물론 환자에게 죽음의 자결권을 부여하고자 시도하는 자결권옹호론자들의 의

도가 고통에 신음하는 환자들에 대한 긍휼의 실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안락사

를 시행하는 의사가 단순히 이기주의에 의거하여 행동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

다 뿐만 아니라 환자들은 아무리 심각한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아는 경우가 많으므로 환자의 자율성을 경솔하게 간

과해서는 안 된다.16) 그러나 고통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종결시켜 달라고 호소

하는 환자의 호소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

다는 증거일 수 있다 환자는 무거운 고통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재정적인 압. ,

박 의료재원의 공정한 분배를 원하는 사회의 정책 등에 떠밀려 자포자기한 마,

음으로 죽음을 요청하게 되는데,17) 이때 환자의 속마음은 사람들과의 접촉과

애정과 같이 있어 주는 것과 격려를 요청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환자는 죽.

어가면서도 사람들과 만나고 싶어 하며 절망에 대항하여 영혼의 힘을 북돋우,

어 주는 말과 행위를 갈망한다 이때 의사는 환자의 고통을 멈추게 하겠다는.

단순한 긍휼 의 실천의 차원을 넘어서서 죽어가고 있지만 살아(humaneness)

있는 자 의 인간성 에 주목해야 한다(living-while-dying) (humanness) .18) 대부

분의 말기질환자들은 고통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여 살아가는 경우에

도 자신들의 삶을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며 고통을 통과하는 삶 속에서도

가치를 발견하며 가족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려는 불변의 욕구를 가지,

15) Margaret Pabst Battin, "Ethical Issues in Physician-Assisted Suicide," in Last Rights, 116,
131-36; Kuitert, op.cit., 68f., 72ff.; John Harris, "Euthanasia and the Value of Life," in John
Keown ed. Euthanasia Examin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8-16.

16) Douma, Medische ethiek, 168-69.
17) 환자는 세가지 형태의 조작된 압력을 받을 수 있다 가족 친지 친우들이 너는 이제 갈 때가 되. (1) , , “

었다 고 말함으로써 환자를 압박한다 의사가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빙자하여” (interpersonal abuse). (2)

환자의 미래를 자의적으로 구성해 제시한다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거나(professional abuse). (3) ,

환자의 상황을 인위적으로 불리하게 조작하거나 재정부담을 엄청나게 가중시킴으로써 죽음 이외에는,

대안이 없음을 암시한다 (institutional abuse). Battin, "Ethical Issues in Physician-Assisted

Suicide," 133.

18) Leon R. Kass, "Why Doctors Must Not Kill," in Last Rights, 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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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죽음을 앞당기는 행위를 죄라고 생각한다, .19)

미끄러운 경사면의 논증의 우려는 현실이다II-4. .

안락사가 법적으로 허용되기 시작하면 비슷한 경우에 처해 있는 환자들의 생

명을 자의적으로 종결시키는 문호가 점점 넓어져서 환자들의 인권이 일방적으

로 침해당하고 생명의 존엄성이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한마, .

디로 요약하면 미끄러운 경사면 논증이 현실로 등장하게 된다는 말이다 안락.

사허용입법을 지지하는 논증은 경사면 효과가 실제로 일어난다 하더라도 환자

의 자결권 환자가족들의 권익 의료재정의 효율적 이용 등을 보장해 주는 선한, ,

결과를 산출한다는 낙관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입법이 이루어질 경우에 예상되,

는 악용의 우려는 실질적으로 그리 큰 것이 아니며 추가적인 보완입법조치를,

통하여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같은 생각은 경사면 논증이 제.

시하는 우려가 안락사허용입법을 추진하는 이론적 구성의 사례에서 실제로 나

타났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현실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무시한 경솔한 판

단이다.

디 알란 슈몬 이 지적한 바와 같이 법은 법철학에 적응(D. Alan Shewmon)

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개정되어 가는 속성이 있다 이 속성을 고려할 때 안.

락사가 한번 입법을 통하여 시민들의 정당한 법적 권리로서 인정되기 시작하면

이 입법은 그 자체가 지닌 동력에 의하여 그 범위를 확대시켜 가는데 이것은,

이론적 가능성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현실이 된다.20)

경사면논증의 우려가 안락사허용입법을 위한 이론구성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는 사실은 상황윤리론자인 조셉 플레처 의 주도하에 입법적(Joseph Fletscher)

차원에서 안락사허용입법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직된 헴록협회(The Hemlock

의 청사진에 그대로 나타난다 헴록협회는 개월 안에 사망할 것으로Society) . 6

판단되는 질환을 말기질환으로 규정하고 말기질환자가 안락사를 요구하면 허,

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곧 말기질환 이외에도 치매 골다공증 사지불. , ,

수 등과 같이 치유가 불가능한 심각한 육체적 질환도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배우자 없이 사는 삶을 견뎌내지 못하는 정신적 고통을 겪는

19) "The Supreme Court Decides: The 'Glucksberg' and 'Quill' Cases," in Last Rights, 618-19.

20) D. Alan Shewmon, "Active Voluntary Euthanasia: Opening Pandora's Box," in Last Rights,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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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까지도 그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헴록협회의 대상 확대는 여기에 머무.

르지 않았다 원래 이 협회는 말기질환을 가진 성인이 자의식을 가지고 요청하.

는 경우에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상태에서 합리적인.

자살을 요구하는 것과 의사의 통제를 필요로 하는 병리적인 자살을 요구하는

것을 구분하기가 어려웠고 말기적 질환의 상태에서 단 한 번 있게 될 생명종,

결의 결단을 하려고 했을 때 환자가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결정을 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비자발적 안락사가 안.

락사허용범주에 포함되기에 이르렀다 이 경우 대리판단자가 환자의 최선의 이.

익을 위하여 판단한다는 조건하에 안락사가 허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

는데 이때 노화 정신질환 등으로 시달리는 환자에게까지 범위가 확장될 수밖, ,

에 없었다 특히 대리판단자 자신의 이익과 환자 자신의 이익을 객관적으로 구.

분하기가 어려웠다 대리판단자 스스로가 환자간호 등에 힘이 딸린다는 생각을.

갖게 되거나 환자의 고통을 참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마침내 헴록협회는 치매와 같은 진행성 질환의 경우 도움을 제공하는 자의 고

통까지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이유에 포함시켰다 헴록협회는 마침내 치유가능.

성이 없는 환자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그 비용을,

다른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발표했다.21)

경사면 논증이 역사적 현실로 나타난 사례는 독일과 네델란드에서 확인된다.

먼저 독일의 경우를 보자 년 법학자인 칼 빈딩 과 정신과. 1920 (Karl Binding)

의사 알프레드 호헤 는 치료불가능한 육체적 정신적 질환으로(Alfred Hoche) ,

고통 받는 자들 심각한 신체결함이 있는 유아들에 대한 의사조력살해를 옹호,

했다 이들의 입장은 법조계와 의학계의 활발한 논의를 통하여 대중의 지지를.

얻었다 년 아돌프 히틀러 가 안락사를 공식으로 허용하기. 1939 (Adolf Hitler)

전에도 일부 유아부모들이 심각한 신체장애를 가진 유아들에 대한 안락사를 요

청하였다 년에는 심각한 기형을 가진 성인들에 대한 안락사를 가족들이. 1944

요청하는 사례가 나타났고 점차 심하지 않은 기형 온건한 노화 전쟁에서 팔, , ,

다리를 절단당한 상이용사들 문제아 야뇨증 환자들도 안락사의 대상으로 거론, ,

되기에 이르렀다.22)

년에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네델2000

21) Ibid., 346-66.

22) Ibid., 3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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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드는 경사면 논증이 실정법적 차원에서 실현된 극명한 사례다 년대 네. 1980

델란드 병원에서 안락사가 시행된 이후 네델란드 법원은 안락사를 시행한 의,

사들을 기소대상으로부터 배제시키기 위한 노력을 확대시켜 왔다 이와 같은.

노력의 확대는 복합경화증과 노화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도 안락사를 시행해

오다가 마침내 치유될 수 없는 정신질환자에게까지 안락사를 시행하기에 이르

렀고 네델란드 의사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안락사로 죽은 자들을 자연사, “ ”

로 조작한 사망증명서를 발행하는 일이 관행화되었다.23) 그러다가 년에1993

아쎈 법원은 두 아들을 잃고 이혼당한 슬픔을 견디지 못한 환자에게 안락사를

시행한 정신과 의사를 무죄석방했다 당시 네델란드 형법은 안락사와 조력자살.

에 대한 처벌규정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법과 환자에 대한 의사의 책임이 충돌

을 일으키는 상황에서는 안락사를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었다 네델란드.

왕립의사협회는 환자의 자발성 참을 수 없는 고통 의사와의 협의 등의 조건이, ,

허락될 때 안락사를 허용했다 년대의 안락사의 상황을 보여주는 레멜링크. 90

보고서 에 의하면 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 년(The Remelink Report) , 1990 1995

에 안락사의 요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의사조력자살의 사37% ,

례들 가운데 이 환자의 동의 없이 의사의 단독적인 판단에 의하여 안락사1/10

가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서는 두 가지가 지적되었다 첫째로 의. . ,

사가 환자의 생명을 종결시키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 환자가 동의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파악했을 경우에 살인죄로 고발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환자의 견해를 듣지 않았다 둘째로 의사는 환자가 단지 고통의 경. ,

감만을 요구했는데 이 요구를 죽음을 통한 고통의 경감까지도 뜻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했다.24) 년 네델란드 대법원은 정신적인 고통도 안락사의1994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상기한 아쎈 법원 사건에서 안락사 시행자인,

정신과의사에 대하여 무죄평결을 내렸다.25) 이와 같은 안락사 허용 범주의 확

대가 마침내 년의 안락사 전명허용입법으로 귀결되었다2000 .

23) Ibid., 352-53.

24) Herbert Hendin, "Assisted Suicide and Euthanasia: The Dutch Experience," in Last Rights,
376.

25) Op.cit., 3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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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가 왜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가III. ?

존엄사가 안락사를 미화하기 위한 위장된 호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안락사

를 허용할 수 없는 이유들로 제시된 항목들은 존엄사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존.

엄사를 안락사와는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한

다 하나는 안락사는 정신기능이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시행되는 것.

인 반면에 존엄사는 정신기능이 소멸되어 더 이상 인간으로 보기 어려운 환자

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의 범주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환자가 자기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권익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때,

대리인이 환자의 생명의 종결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이 요구를 들어주.

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논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

해야 하는가?

식물인간상태에 있거나 뇌사상태에 있는 환자도 살아있는 인간이다III-1. .

고통으로부터 환자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키는 것이

윤리적으로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렵다는 안락사에 대한 비판은 혼수상태에 처

한 환자 혹은 뇌사상태에 처한 환자에게도 적용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인간의 죽음의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진다 여기서 말하.

는 혼수상태의 환자란 대뇌기능은 상실되었으나 뇌간과 뇌간 반사기능은 살아

있는 환자로서 혈액순환 소화기능 신장기능 호흡기능이 살아 있는 환자를, , , ,

말한다.26) 뇌사상태의 환자는 다시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인간존.

재에 필요한 요소들을 인지하는 능력은 상실되었으나 뇌의 기능의 일부가 남아

있는 뇌피사의 상태의 환자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을, 조직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뜻하는 뇌간사 상태의 환자다.27)

제이 레이첼스 는 인간의 생명을 전기적 생명(J. Rachels) (the biographical

과 생물학적 생명 으로 구분한다 레이첼스는 욕구와 열life) (the biological life) .

26) Douma, Medische ethiek, 291.

27) Ibid.,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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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을 가지는 것 즐거움을 향유하고 고통을 느끼는 것 사물을 이해하고자 원하, ,

는 마음 우정의 형성 결정을 내리고 기획에 참여하는 것을 전기적 생명으로, ,

보고 전기적 생명이 없는 단순한 육체적 생명만이 유지되는 삶은 가치가 없는,

삶이라고 단정한다.28)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생물학적 생명만을 영위하는 삶

은 종결시켜도 무방하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레이첼스의 판단의 배경에는 인.

간의 정신현상을 뇌신경세포의 작용의 발현으로 보는 유물론적 인간관29)이 깔

려 있다 유물론은 현대과학을 지배하는 인간관으로서 뇌신경세포의 작용이 중. ,

지되면 정신현상도 소멸되어 없어져 버리는 것으로 본다 유물론적 인간관은.

뇌가 파괴되어 정신작용이 중지되는 시점을 죽음의 시점으로 본다 정신은 마.

치 전기 스위치를 넣으면 전기가 들어 왔다가 전기 스위치를 끄면 전기가 나가

버리는 것처럼 육체의 기능이 정지되면 정신도 소멸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형상으로 신체적인 생명만을 유지하고 있는 환자에게서 전기적인

생명이 소멸되었다는 판단은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주관적 추정에

불과하다 한 사람의 정신적인 내면의 상태가 여하한가는 본인 자신이 아닌 제.

자가 들여다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통상적으로 장기적인 식물인간상태에3 .

있다가 의식을 회복한 사람들의 공통된 증언은 자신들이 식물인간상태에 있을

때 자기 주변에 있는 가족들의 대화와 움직임을 모두 감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

니라 이 모든 대화와 움직임에 대하여 환자 자신이 판단하고 감정적으로 반응

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식물인간상태에 있는 환자들을 간병하는 이들은 극히.

미세하지만 이 환자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있음도 아울러 증언한다 심지어 최.

근에는 심장질환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채 장기간 식물인간상태에 있는 여성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한 사례까지도 보고되고 있다.30) 따라서 단순히 생물학적인

물리적 현상만을 보고 경솔하게 인간의 정신현상까지도 파악하고자 하는 현대

의 유물론적인 자연과학의 태도보다는 인간의 정신현상을 선험적 실재로 파악

함으로써 정신의 본질을 물질의 차원 이전의 것으로 파악해 온 철학적 인간학

의 인간이해가 보다 더 신중하고 지혜로운 것이다 게다가 심지어 육체적 죽음.

이후에 조차도 인간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고 불멸한다고 보는 종교적 인간관의

28) James Rachels, The End of Lif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25, 64-65.
29) 안락사를 허용하는 태도의 이념적 배경에 유물론적 인간관이 자리잡고 있음을 지적한 문헌으로는 프란

시스 쉐퍼 그리스도인의 생명윤리 김재영 역 서울 한국로고스연구원 제 장 특히 을, [ ], ( : , 1995), 4 , 168

보라.

30) http://media.daum.net/nms/service/news/print_news?newsid=20090100559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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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은 자연과학의 유물론적 인간관에 의하여 간단히 해소되어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식물인간상태의 환자가 전기적 생명이 소멸되어 없어지고.

신체적 생명만이 남아 있는 환자라는 판단은 근거가 박약한 판단이다.

식물인간상태에 있다가 회복된 사람들과 식물인간상태의 환자들을 간병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수천 년의 연구와 사색의 역사를 가진 철,

학적 인간학과 종교적 인간학의 증언의 증언 등을 존중할 때 우리는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는 영혼 또는 자아가 소멸된 환자가 아니라 영혼 또는 자아가 대인

관계에서 자기를 표현하는 기제 에 고장이 생긴 것으로 보는 것이(mechanism)

안전한 판단이다 영혼 또는 자아가 외적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기제에 고장이.

생겼다고 해서 그 사람 안에 영혼이나 자아가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 예컨대.

언어 장애로 말을 못하는 사람을 영혼이나 자아가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까 따라서 뇌의 기능정지는 신체의 많은 기능들 가운데 하나가 정지되는 것으?

로서 신체 전체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다 자궁의 기능이 정지되었다.

고 해서 죽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듯이 뇌의 기능에 고장이 생겼지만 신체 전

체의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신체 전체의 기능이 정지되는 시점은 심장이 박동을 중단할 때 이외에는.

다른 시점을 생각할 수 없다.

심장사 이전단계에서는 음식물과 산소만 공급이 되면 생물학적 생명이 유지

되는 식물인간상태는 물론이고 뇌사상태에 있는 환자도 영혼과 육체가 모두 전

인적으로 살아 있는 인간생명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상태에 있는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키는 행위는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된다 이 상태에.

있는 환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첫째로 음식물 수액 산소의 공급을 중단하는 것과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치, , ,

료를 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중단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한다 치료의.

중단의 경우는 치료중단행위 때문에 죽음에 이르지 않는 반면에 음식물 수액, ,

산소의 공급을 중단하면 중단시킨 행위가 죽음의 원인이 된다 치료를 중단하.

는 이유는 치료가 신체적 생명을 소생시키거나 아니면 유지시키는 기능을 발휘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일 치료를 통하여 소생이나 유지가 가능하다면 치료.

를 해야 한다 음식물 수액 산소를 공급해 줌으로써 신체적 생명이 계속하여. , ,

유지된다는 말은 신체가 살아 있다는 뜻이다 음식물과 산소의 공급을 받고 생.

명이 유지되는 환자가 의식이 돌아와 깨어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다 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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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깨어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 환자는 자기표현수단이 고장 났을

뿐 신체가 살아 있고 영혼이 살아 있는 인간이다.

둘째로 부족한 장기수요의 충족과 보다 신선한 장기적출을 위하여 죽음의,

기준을 심장사에서 뇌사단계로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장기적출.

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영혼이 살아 있고 뇌의 손상 이외의 다른 신체부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살아 있는 인간생명을 죽은 자로 판단하는 것은 잘

못된 판단이다 살아있는 인간생명은 그 생명이 종결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 심장사 이후에도 뇌사상태 보다는 시간을. -

다투긴 하지만 장기적출이 가능하며 의학의 발달로 세포들을 일정기간 살아- ,

있는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써 심장사 이후의 장기적출을 보다

수월하게 하고 있다 단 뇌사상태로 들어가기 전에 죽음에 이르는 필연적인 과. ,

정으로서의 뇌사상태에 이르는 경우에 장기를 적출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사

전서약 이 있는 경우라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living will)

큰 사랑이 없다 요 는 말씀에 따라서 이웃사랑의 실천의 일환으로 장기적( 15:13)

출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식물인간상태에 있는 환자의 대리판단자는 환자의 생각을 바르게 반영하III-2.

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식물인간상태에 있는 환자는 자기 의사를 말로써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한다.

자기 의사를 표현하든 표현하지 못하든 이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키

는 것은 윤리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존엄사를 허용하고자 하는.

자들은 환자의 대리판단자가 환자를 위하여 환자를 의미 없는 삶으로부터 해방

시키기 위하여 음식물 수액 산소공급의 중단을 요청하면 이 요청을 받아 들여, ,

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치매 정신질환 또는 혼수상태 등으로 자기 의사를. ,

표명하지 못하는 환자의 경우에 후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환자의 생명을 종결

시키는 결정을 내린다면 이것은 타당한 결정인가, ?

우선 대리판단이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대리판단은 환자의 자결권

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현대의료윤리에서 환자의 동의는 모든 의료행위.

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대리판단이 아무리 환자의 의사에 근접하는.

것이라 할찌라도 그 판단을 환자의 명시적인 생각과 동일시할 수 없다 더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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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의 내용이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인간생명에 관한 것이라면 더더욱 환자자

신의 명시적인 견해표명이 확인되어야 한다.

환자를 대신한 대리판단을 하는 몇 가지 경우가 있으나 어느 판단도 결함을

지닌다 대리판단의 방법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31)

첫째로 대리판단자가 환자가 남겨 놓은 문서 육성 가족의 구두증언 등의, , ,

자료를 토대로 결정하는 주관적 판단의 표준 이 있다 그(subjective standard) .

러나 이 방식에서 대리판단자는 환자가 남겨 놓은 자료들을 판단자 자신의 가

치기준에 맞추어서 선별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뒤따른다 대체로 살아있는 사. “

람이라도 편하게 살아야 한다 는 격언처럼 환자 자신의 생명의 존엄성 보다는.”

남아 있는 가족들의 경제적이고 정신적인 부담이 더 크게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환자가 남겨 놓은 기록에 나타난 환자의 태도가 실제 상.

황이 벌어졌을 때도 그대로 나타나리라는 보장이 없다 사람의 생각은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기록했을 때의 환자의 마음과 실제 상황이 벌어.

졌을 때의 환자의 마음이 동일하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둘째로 환자가 남겨 놓은 자료가 없을 때 환자의 가족이나 관련된 자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환자가 원했을 것으로 상정되는 내용을 결정하는 대리적 판단의

표준 이 있다 이때도 대리판단자는 환자라면(substituted judgment standard) . “

어떻게 판단했을까 라는 관점 보다는 환자를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 “

인가 라는 관점에서 판단할 우려가 있다?” .

셋째로 대리판단자가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판단하는,

최선의 이익의 표준 이 있다 이때도 판단자는 환자의(best-interests standard) .

삶 그 자체의 가치보다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판단을 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

다.

인간에게는 삶에의 본능적인 욕구는 있어도 죽음에의 본능적인 욕구는 없다

는 기독교 인간학적 사실을 고려할 때 환자가 자기 생명을 종결시켜 달라는 요

구를 하고 있다는 대리판단은 환자자신의 정확한 의사라고 보기 어렵다.

31) Alan Meisel, "Forgoing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Legal Consensus," in Last Rights,
4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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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IV.

지금까지의 논의의 결론은 안락사 뿐 만 아니라 안락사의 미화된 형태인 존

엄사도 기독교적 인간학과 기독교윤리의 관점에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선 안락사가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고통으로부터 환자를 자유롭게 하는 일이 아무리 선한 의료행위라,

하더라도 죽음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행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인간생명.

그 자체의 가치는 어떤 다른 가치보다도 우선하는 가치다 고통으로부터의 해.

방이라는 가치와 인간생명이라는 가치를 저울에 달았을 때 무게는 예외 없이

인간생명의 가치 쪽으로 기울어진다 인간의 생명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다.

루어져서는 안 된다 안락사는 살인하지 말라 는 하나님의 도덕법을 범하는. “ ”

비윤리적인 행위다.

둘째로 최선을 다하여 환자의 고통의 제거를 위하여 노력하되 끝끝내 제거,

되지 않는 고통이 있을 때는 환자로 하여금 고통의 의미를 알게 하고 고통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제시하며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적

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완화의학의 확대 호스피스제도의 확충 전국적인 의. , ,

료보험제도의 확립 종교적인 위로의 제공 등의 방법을 통하여 환자들도 삶의,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이라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고 함께 손을 잡고 같이 갈 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로 환자가 생명의 종결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이 요청을 문자 그대로 받,

아들여서는 안 된다 환자는 생명에의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에 끼.

치는 부담에 대한 미안함 등의 압력에 떠밀려서 본의와는 다른 의사를 밝힐 수

있다.

넷째로 신체적 고통이 있는 환자에게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하면 정신적인,

고통을 포함하여 비슷한 고통을 가진 모든 환자에게 안락사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어 경계선상에 있는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된

다.

이른바 존엄사라고 불리는 관행도 사실상 안락사의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

에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들은 존엄사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들이 된다.

그런데 존엄사가 별도의 주제로 논의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존엄사가 허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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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는 안 되는 이유들을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대두된다.

첫째로 존엄사의 대상이 되는 혼수상태나 뇌사상태에 있는 환자도 영혼이,

살아서 몸과 함께 있고 신체도 살아있는 인간생명이므로 인위적으로 종결시켜

서는 안 된다 혼수상태와 뇌사상태에 있는 환자가 영혼이 소멸된 채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존엄사 찬성론자들의 주장은 식물인간상태로부

터 회복된 환자들이나 이 환자들을 간병하는 자들의 경험 철학적 인간관과 종,

교적 인간관과 배치된다.

둘째로 삶을 향한 욕구는 모든 인간에게 있는 생득적 욕구이므로 혼수상태,

나 뇌사상태에 있는 환자가 죽음을 원한다는 대리판단자의 판단은 환자의 의사

와는 다를 수 있으며 매우 위험한 판단이다.

따라서 혼수상태에 있는 환자나 뇌사상태에 있는 환자로부터 음식물 수액, ,

산소공급을 중지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나 불가역적인 노화나 말기질환상태에.

접어들어서 더 이상 치료를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경우에 환자 자신이 자연

적이 노화의 과정이나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진료의 중

단을 요구할 때 이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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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생명은 긍정되어야 한다

다떼이와 신야( )立岩眞也 1)

1. 존엄사의 법제화 논의에 대해서2)

연명장치라는 단어는 처음부터 나쁜 의미의 단어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튜브‘ ’ .

의 관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하고 인공호흡기를 착용하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인간, ‘

답지가 않다는 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인공호흡기를 착용하는 것은 영양’ . ,

공급을 하기 위한 방법이자 호흡을 보조해 주는 것이다 몸의 기능 중에서 몇 가지.

만이라도 감각이 살아있다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기도 하며 호흡이 곤란해졌을, ,

때 고통을 느낀다 연명장치는 정중하게 잘 표현하자면 그런 고통을 덜어 주는. ‘ ’ - ‐

것이다.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은 의식불명의 상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본인은 어떨, .

까 일단 의식이 없어지면 본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 , .

에 의식이 있을 때 정확하게 의사표시를 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 리빙웰의 생각이,

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의식불명의 상태가 그 사람에게 매우 힘든 일인지 아닌지. ,

에 대해서 건강할 때의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 .

또한 의식불명이 된 상태에서는 본인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 타인에게 의사표현,

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건강했을 때 했던 말들을 본인의 의사라고. , ‘ ’

대부분 판단하여 그대로 진행해 버리게 된다, .

존엄사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병으로 인해서 신체에 고통이 있을 때?

원한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중대한 문제이다 일본의 의료는 환자의 고통. .

1) 일본 릿츠메이칸 대학교 대학원 첨단종합학술연구과 교수( )立命館

2) 이 글은 좋은 죽음다테이와 신야 에 수록된 것임( , 2009) .筑摩書房『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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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완화해 주는 것에 서툴지만 어떻게든 시도해 본다면 고통은 완화될 수 있다, .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서 존엄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고통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의식이 없어지게. .

되면 그 상태가 본인에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 ,

가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꼭 나쁜 것만도 아니다 그렇게 되면 의식불명인.

당사자 본인도 빨리 죽고 싶어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고통만 주고 효과가 없는 처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일지 모른다 효과는, .

보이지 않는데 심장에 강한 전기쇼크를 계속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럴 경우에, .

는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중단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단은 현, .

재의 일본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회복에 효과가 없는 것과 살아가는 데 효과가 없는 것은 다,

르다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치료를 중단하게 된다면 병이나 장애를 가지. ,

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찌될 것인가 회복시키지 못하더라도 생명 생활을 유지하? ·

는 데 도움이 되는 처치를 부정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

그런데 실제로 천연성 의식장애 즉 식물상태에서 회복하는 사람도 있다 뇌사에, .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의가 일고 있지 않은가?

존엄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원래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아님에도 불,

구하고 간단하게 죽여야 한다고 인정해 버리는 것이다, .

그밖에 연명을 거부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대부분 주위사람들에게 폐를 끼,

치기 싫다는 이유 때문일 것이다 주위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마음은 매우 아름. ,

다운 마음이다 그러나 그것을 주위사람들이 그대로 받아 들여 버린다면 우리들. , “

을 위해서라도 제발 죽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 ?

필자로서는 당사자들이 결정한 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소한 사회, .

적 측면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취급해서 그 사람 자신이 결정한 것 이라는 이유, ‘ ’

로 죽어가는 것을 자기결정이니 어쩔 수 없다고 여기고 그냥 자 죽으세요, ‘ ’ , “ , .” 하

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존엄사에 찬성하는 사람 대부분조차도 의료와 복지에 드는 돈에 대한 부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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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결정하고 좌지우지하는 것은 좋지 않음을 인정한다 그렇다면 아무리 생각.

해 봐도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은 순서가 잘못되었다 살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나 환경을 잘 만들어 준 다음에 죽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초보적인 것 몇 가지3)

종말기라는 단어는 여명이 어느 정도 남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그렇다면 서둘‘ ’ , .

필요는 없다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라면 고통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 ,

펴 주고 지켜 주면 된다 일본의 의료는 사실 고통을 완화해 주는 데 서툰데 좀 더. ,

잘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하지만 여명이 짧지 않고 길어지는 상태라면 그것은 진짜 종말기가 아니고 별도,

의 상태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식물상태라고 일컬어지는 천연성 의식장애의 상. ,

태가 문제가 될 것이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밖에서 보는 우리가 알기란 너. ,

무 어렵다 상태가 다양하고 변화도 있으며 심지어는 회복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 ,

이다 뇌사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미. ,

묘한 상태를 존엄하거나 또는 본인의 의사라는 이유로 깨끗하게 정리해 버려서는,

안 된다.

의식이 없다면 본인은 고통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전혀 못 느낄 수도 있고 아주. ,

미세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상태가 좋아지는 세 가지 중 하나일 것이,

다 어느 쪽이든 본인에게 있어 나쁘지는 않다. .

한편 의식이 있다면 어떨까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상태가 힘들거나 비참하다고? ,

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다 숨쉬기가 힘들면 몸도 힘들 것이고 기운도 없, . ,

을 것이다 또한 실제로 눈앞이 캄캄해진다 자발적인 호흡이 점점 어려워지는 근. .

위축성 측색경화증 루게릭 에 걸린 사람들의 수기를 읽어 보면 인공호흡기( , ALS) ,

를 부착하고 나서 많이 편안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의식불명 되기 전에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사느니,

3) 이 글은 희망에 대해서다테이와 신야 에 수록된 것임( , , 2006) .土社『 』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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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도 좋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죽어도 좋다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본인이 의식, ?

불명의 처지에 놓여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상으로 하는 결정이다 본인의 일은 본, .

인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결정하도록 하는 게 좋다고 우리는 생, ,

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종말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실제로 알지 못한다. , .

그런데 만약에 의식불명이 되었는데 건강했을 때 했던 생각과 달리 살고 싶다는, ,

생각으로 바뀌었다면 그 사실을 전해 주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될 것이고 잠만 자, ,

는 경우도 있다.

왜 잘 알지 못하면서 그것도 그때 본인의 상태가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죽, ,

음에 대해서 결정해 버리는 것일까 그것은 보기에 흉하고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부담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연명이라는 말이 기계에 의지, . , ‘

한 채 단순하게 목숨을 잇는다 는 부정적인 의미로만 쓰이고 있지만 기계를 이용.’ ,

해서 삶을 연장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움직일 수 없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되며. ,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건강한 상태에서는 가족이나 주위사람에게 부담을 주기 싫기 때문에 빨리 죽어, ,

야 한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진 상태에서 한 결정을 주위사람들이 그. ,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좋을까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적어? ,

도 일단은 못하게 막는다 그런데 왜 종말기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정을 위한 정보. ,

를 제공만 할 뿐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 것일까 그것도 가족이나 주위사람에게 부, ?

담을 준다는 이유로 말이다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폐를 끼치고. , “

있으니까 빨리 죽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 이런 논리는 잘못이라고 생각” ?

한다 건강했을 때 이야기했던 본인의 의사는 본인의 의사 그대로 잘 받아 준 다. ,

음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것이다, “ .” .

환자 가족들 중에는 간단하게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와 사정들이 있다 실, .

제로 진짜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와 사정들을 해결해 주면 되는 것이.

다 즉 간병비와 병원비용을 가족들에게 부담시키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존엄사. , .

는 경제의 문제와는 관계없이 어디까지나 본인의 희망문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

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 존중과 사회의 중립을 이야기하고 싶다면 어떠한 상황에. ,

서라도 살아있도록 해 주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돈 때문에 죽고. ,

사는 것이 좌우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셈이다.

환자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대신 해 줄 도구들이 있고 그 환자를 지켜 주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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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갈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노인을 부양하는 사람이, . ·

적어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만도 않다 이 사회가 죽을 때까지, . ,

의 며칠 몇 개월 몇 년을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 받지 못하는 사회여서는 안 된다, , .

　

3. 그냥 살아 있는 것4)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하나 확신하는 것이 있으므로. ,

그것을 말하고 싶어서 연구를 해왔다 바로 아름답게. 죽어야 한다는 생각은 그만,

두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루게릭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이라고 하는 병이 있다 전신의 근육이 점점(ALS, ) .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병이다 병에 대한 해석은 진행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 고칠. ,

수 있는 병은 아니다 일본 전국에 천 명 정도의 환자가 있다고 한다 이 병이 진행. .

되면 그들은 스스로 호흡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인공호흡기를 통해서 숨을 쉬.

고 살아간다 그러나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지 않고 죽어. ,

가고 있다고 한다 어려운 병이라고 여기는 의사들의 망설임도 있으며 많은 사람. ,

들이 자신의 병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채 고립되어 가기도 한다, .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환자나 관계자들이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루게릭협회라는 조직이 발족되었다 이 협회의 발족에 힘을 쏟았던 사람이 있다. .

그 사람은 년에 세로 세상을 떠난 가와구찌 씨다 필자는 현1994 53 ( ) . [川口武久

대사상 이라는 잡지에 루게릭병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 ,土社（ ）青

재를 하였다 가와구찌 씨에 대해서도 연재한 적이 있다. .

가와구찌 씨는 루게릭환자로서는 진행이 늦었으며 발병하고 나서 호흡기를 착, ,

용하지 않고 년간 가족과 떨어져 병원에서 생활했고 마지막에는 급성호흡부전, 21 ,

으로 사망했다 가와구찌 씨는 생전에 권의 책을 썼다 가와구찌. 4 . ( 1983［ ］

1985 1989 1993 )［ ］［ ］［ ］

그는 본인이 입원해 있던 병원을 호스피스 라고 생각했고 인공적인 연명을 거‘ ’ , ‘ ’

부하였으며 자연스러운 죽음을 원한다고 했다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까지 인공, ‘ ’ .

4) 이 글은 희망에 대해서다테이와 신야 에 수록된 것임( , 2006 .土社『 、 ）』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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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를 부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대로 실천했다고 생각한다 그때로, .

부터 약 년이 지난 지금 가와구찌 씨처럼 죽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일본10 , ,

사회에 퍼져 갔다 또한 어떠한 죽음이라도 본인이 결정했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

한다고 여겨지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그가 쓴 책들을 읽다 보면 그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가 않다 먼저 그는, .

의료의 혜택을 받았으며 음식도 보통사람들처럼 먹을 수 없었다 이것 또한 인공, .

적인 연명이 아닌지에 대해 고 가와구찌 씨는 스스로에게 자문했으며 확실하게, ,

자신은 인공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살고 있다고 인정 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

는 것에 대해서 긍정을 하기도 했다 또한 신체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의사, . ,

를 전달할 수 있는 한 아니 전달할 수 없게 되더라도 살고 싶다고 확실하게 밝히, ,

고 있다.

이렇게 그는 자신이 말한 것에 모순이 있다고 느끼고 있다 그의 저서 권 중의. 4

권은 소설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 책 속의 주인공은 호흡곤란으로 의식을 잃은1 , . ,

긴급상태에서 가족들의 요구로 호흡기를 착용했고 의식을 회복한 후에는 스스로, ,

가 호흡기 착용을 긍정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가와구찌 씨가 조금이라도 생각을.

바꾸었다면 그는 좀 더 오래 살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하지만 가와구찌 씨는 소설, . ,

속의 주인공과는 달리 처음부터 했던 자신의 결정을 바꾸지 않았다, .

가와구찌 씨는 호흡곤란으로 인한 고통이 늘 자신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무척, ,

힘들어했다 점점 몸의 기능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간병인들의 도움을. , ,

받았다 그러나 그는 병원을 자신이 죽을 때까지 거주하는 장소로만 선택했기 때. ,

문에 좀 더 오래 살기 위한 연명처치에 대해서는 전혀 도움을 받지 않았다, , .

결과적으로 유서가 된 문장이 남겨져 있지만 거기에는 호흡기 착용 거부 의사를,

반복해서 밝히면서 나의 생각이 틀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이상 호흡기, “ . …

를 착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칠 수 없습니다 라고 씌어 있다, ” .

그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려고 한 노력가였으며 그런 시대와 사회 속에,

서 살아왔다 그래서 그는 다른 환자들을 위해서 활동을 해 왔다 그러나 자기 자. .

신의 일과 상관 지을 때는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고 했으며 점점, ‘ ’ ,

더 깊이 자기를 부정하게 되었다.

그래도 그의 고민과 망설임에 대해서는 글로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면 깨끗하게 본인의 결정이라고 여기고 그 결정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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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태가 진행되어 끝나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주위사람들은 본인의 결정이기. ‘ ’

때문에 괜찮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들 주위에서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다.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은 멋진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 가르침에는 반대의 상태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한다면 주위에 부담을 주는 짓. ,

을 너는 하지 말라는 식이 된다 주위 사람은 타자를 배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

부담으로부터 도망가 편안해지려고 한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배신해 버리는 것.

이다.

희생을 하는 것에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멋진. ,

일이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희생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 ,

는 것이 되며 희생의 가치 자체를 배신하는 일이다 그리고 희생이 되도록 가르치, .

는 쪽은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형편이 좋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든, .

가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실제로 무엇이 무엇, .

보다 중요해진 것일까?

특히 존엄한 죽음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을 논의하는 자체가 확실하게 이야기하‘ ’ ,

자면 불필요한 가치이다 존엄을 지켜 준다면서 그냥 연명하고 있다 라는 말로 설. , ‘ ’

명하는 것은 왠지 가치가 높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다, , .

우선 견디기 힘든 고통 때문이라고들 말한다 물론 신체의 고통을 참기는 어렵, .

다 그러나 고통은 의료 행위자의 수준이 낮지만 않다면 아주 많이 경감될 수도. , ,

있다 그렇다면 신체적 혹은 지적으로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없게 되고 할 수 있. ,

는 정도도 줄어들기 때문에 생명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혹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

하는 것뿐이다.

할 수 있는 것은 살아가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다 즉 가능한 것은 살아가기.

위한 도구이다 할 수 있는 것이 적어졌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

존재의 도구에 의해서 존재가 규정되고 부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매우 이, .

상한 일이다 그러나 그런 것이 한 사람의 주위사람들에 의해서 새롭게 해석되어. , ,

현실적인 것에 맞춰지고 있으며 또한 그 사람 자신의 결정이라는 이유로 진행되,

고 마는 것이다.

또 하나는 실제로 주위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어서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

에 살 수가 없거나 살 수 없게 되어 버리는 경우이다 또 하나는 생존을 위해서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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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되는 것 즉 살아갈 수단을 자력으로 만들어 낼 수 없을 때 만들어 낼 수 없, ,

는 사람이 살아갈 가치를 부정한다 이 두 가지 다 존재를 위한 도구에 의해서 존. ,

재가 지배되는 경우이다.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도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

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다 소자녀. . ·

고령화로 사람들의 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리 심각,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

러기 위한 도구를 각 개인에게 준비하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것.

들을 잘 분배하면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된다. .

존엄의 문제가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 ,

는 것들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존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서 거기에, ,

사태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우리들이 신형 바이러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세계의 다른, ,

어디에선가는 하루에 약 천명의 사람들이 에이즈로 죽어 가고 있다 특히 남부8 , .

아프리카에 많은데 그것은 불가피하며 비극은 아니다 싸게 공급하려고만 한다면, . ,

공급할 수 있는 약을 사용해서 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약을 싸게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싸게 공급하지 않는 것 자체가 비극인 것이다, . .

이것들과 비교해 보면 자기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보기,

가 어려울지도 모른다 결국 본인의 선택 때문에 조금씩 굴절된 형태로 나타나기.

도 한다 교통사고사보다 훨씬 많은 수의 자살 배경에는 실업이나 사업의 도산 일. , ,

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을 것이다 감히 말하건대 그런 배경밖에 없음에도 불구하. ,

고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이다 실제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이 이. ,

사회에는 얼마든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어디에도 위험이 없고 비참함이 없는 곳. ,

은 없겠지만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이 비참한 일이다, .

어떠한 삶의 방법이 좋은지는 잘 모른다 다만 생명이 그냥 긍정된다면 그것만으.

로 좋겠다 우리는 생명을 소멸시키려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한. . ,

것을 당연한 것으로서 확인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원래 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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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허 대 석

인공호흡기와 같은 연명장치는 급성질환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환자들의 목

숨을 구하는 의학발전의 큰 성과였다. 그러나 이 장치가 자연스럽게 임종을 맞

이해야할 만성질환자에게까지 널리 적용되면서, 의미 있는 삶이 아니라 고통 

받는 기간을 연장시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1년에 25만 명이 

사망하고 있는데, 대부분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게 되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

지만, 임종의 전 단계에서 어느 선까지 연명치료를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료진과 환자 가족들이 갈등을 겪는 일이 진료 현장에서 점점 증가

하고 있다.

2009년5월 대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의학적 결정을 하는 주체의 변화이다. 전통적으로 의학적 결정은 의사가 

하고 환자가 동의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 판결은 연명장치를 거부한다는 환자

의 자기결정권을 의사의 기술적 판단보다 우선하고 있다. 

둘째, 의료행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의료기술뿐만 아니라 환자의 가치

도 고려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해당병원은 8%의 확률로 의식을 회복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연명장치를 중단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다른 병원의 의사

는 회생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기술적 판단이 애매한 상태였다. 

기술적 판단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하여, 법원은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원하지 않았다는 생명에 대한 관한 가치관을 최종 판결의 근거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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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장치와 같은 문제에서 기술적 판단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가치’를 고

려한 결정했다는 것은, 선진국들이 수십 년의 논의를 거쳐 확정한 무의미한 연

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제도를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단계에 이르렀

음을 의미한다.

셋째,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은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환자의 권리 

측면에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며, 심폐소생술금지 (do-not-resuscitate; 

DNR)도 심폐소생술을 거부할 수 있는 환자의 권리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 연명장치중단에 관여한 의사를 살인방조죄로 처벌한 보라매병원 사

건의 영향으로, 이 논의가 중환자 치료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의사들의 책임문

제를 면해주기 위한 것처럼 오해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 같은 논의의 본질

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것이다. 

그림 1. 말기 환자에서 Advance care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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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나라의 규범

표 1.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입장 요약

미국의사협회

(AMA)

Code of 

Medical 

Ethics

가톨릭 교회 

교리서 

Evangelical 

Lutheran 

Church 

대만: 

安寧緩和醫

療條例

일본후생노동성: 

종말기의료의 

결정프로세스에 

관한 

가이드라인

2009년 1980년 1992년 2000년 2007년

안락사  반대 반대 반대 (-) 반대

의사조력자살 반대 반대 반대 (-) (-)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사전의료지시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인정

(-) 명시적 표현이 없는 상태

2. 우리나라 국회에 제출된 연명치료와 관련된 입법노력

우리나라 국회에 제출된 연명치료와 관련된 입법노력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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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명치료와 관련된 입법노력

신상진/경실련 김세연 안명옥 김충환 정부

존엄사법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안

호스피스-완

화의료에 

관한 법률 

암관리법 

개정안

2009년 2009년 2006년 2008년 2008년

안락사  반대 반대 (-) (-) (-)

의사조력자살 반대 반대 (-) (-) (-)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인정 인정 인정 인정 (-)

사전의료지시  인정 인정 (-) 인정 (-)

(-) 명시적 표현이 없는 상태

3. 사회적 합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과 관련하여 토론회, 학회/

단체 대표자 회의, 연명치료 실태 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연구한 결과 다

음과 같은 합의사항과 추가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2009년 9월 정리하였다. 

<대상>

 ①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에서 단순히 임종기간만을 연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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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중단될 수 있다.

 ② 뇌사상태에서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관련 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

<절차>

 ③ 말기 상태의 판정은 담당 주치의와 해당 분야 전문의 등 2인 이상이 

수행한다.

 ④ 의사는 말기 환자에게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선택과 사전의료지시서 작성 

등에 대하여 설명 및 상담을 하여야 한다. 

 ⑤ 말기 환자의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한 공증을 의무화하는 것은 반대한다.

 ⑥ 의학적 판단 및 가치 판단 등에서 불확실성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병원윤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각 병원에서 의료윤리 및 

생명 철학분야의 외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병원윤리위원회가 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병원윤리위원회에 대한 지원, 감독 및 제도적 지위의 부여가 

필요하다.

<내용>

 ⑦ 영양/수액 공급과 통증조절 등 기본적인 의료행위는 유지되어야 한다.

 ⑧ 말기 환자가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거부의사를 밝힐 경우, 중단될 수 있다.

 ⑨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외의 연명치료에 대해서 말기 환자는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하여 본인의 의사를 피력할 수 있으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과 환자의 가치관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⑩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은 반대한다.

<제도> 

  ⑪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⑫ 관련 제도가 사회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에 대한 지원 등 사회경제적 지원 확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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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말기 환자에서 발생한 연명치료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안되어 합의가 필요하다.

  1) 환자의 입장에서 의료진과 가족이 함께 결정하자는 의견   

  2) 병원윤리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한다는 의견

②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는 다양한 의학적 상황을 내포하고 있어 일반적인 

규정으로 인정 혹은 금지를 명시하는 것은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③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유보하는 것과 이미 적용중인 연명치료를 

중지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동일하나 사회의 수용성을 고려한 

합의가 필요하다.

표 3.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사회적 합의와 쟁점 

사회적 합의 쟁점 사항

대상 뇌사, 말기 상태
지속적 식물상태

임종기(?)

절차

사전의료지시서 (자기결정권)

병원윤리위원회

공증의무화 반대 

추정적 의사

대리결정

경제적 동인에 의한 결정 (?)

내용
영양공급, 통증조절 유지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중단 가능
다른 연명치료

제도
법적 근거 마련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법제화 반대 

4. 요약 

2009년 5월 대법원의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을 계기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논란이 

뜨겁다. 그동안 우리사회가 제대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으나, 궁극적으로는 풀어야 할 

문제인 임종과 관련된 의료제도에 관한 문제로 슬기로운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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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논의와 의료자원의 균형적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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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臺灣行政院衛生暑: 安寧緩和醫療條例

        중화민국 89년 6월 7일 제정, 民國 91 年 12 月 11 日 修正

제 1 조  치유될 수 없는 말기환자의 의료 소망을 존중하고 그 권익을 보장하

기 위해 특별히 본 조항을 정한다.  본 조항은 새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기타 

관련 법률을 적용하였다.

제 2 조  본 조항이 칭하는 주관기관은 다음과 같다.

중앙- 행정원 위생부,   직할시-직할시정부, 현 - 현정부

제 3 조 본 조항이 전용하는 명사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호스피스의료 : 말기환자의 고통을 줄이거나 피하게 하고 완화성, 지지성, 

안정의료를 시행하여 돌보거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말기 환자 : 심한 부상이나 병에 걸려 의사의 진단에 의해 치유가 불가능하

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의학상의 증거로 단기간 내에 병세가 사망이 불가피

한 정도까지 진전된 사람을 말한다.

3. 심폐소생술 : 임종이나 무생명증상의 환자에게 기관내 관삽입, 체외심장압

박, 응급약물투여, 심장전기쇼크, 심장인공주파수변조, 인공호흡 혹은 기타 응

급 치료 행위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청자 : 신청서에 호스피스 의료 전부 혹은 일부를 선택하여 작성한 자를 

말한다.

제 4 조 : 말기환자는 호스피스의료를 선택하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전항 

신청서에는 최소 아래의 사항이 반드시 실려야 하며, 신청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1. 신청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혹은 거주지

  2. 신청자가 받고자 하는 호스피스의료와 그 내용

  3. 신청서 작성 날짜

신청서의 서명에는 반드시 완전행위능력을 지닌 자 2인 이상의 현장증인이 있

어야 한다. 단, 호스피스의료를 시행하는 의료 기구 소속인은 증인이 될 수 없

다. 

제 5 조 : 20세 이상의 완전행위능력을 지닌 사람은 사전에 신청서를 작성해

야 한다. 전항 신청서의 신청자는 미리 의료 위임 대리인을 작성해야 하며 서

면으로 위임의도를 확실히 기재하고, 그 의도를 표현할 수 없을 시에는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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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신 서명한다.

제 6 조 : 신청자는 자신 혹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써 의료 철회 의사

를 곧바로 밝혀야 한다.

제 7 조 : 심폐소생술 시행거부는 반드시 아래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1. 두 명의 의사에게 말기환자로 확실히 진단받아야 한다.

         2. 신청서에 신청자의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단, 미성년자가 신

청서에 서할 때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전항 제 1 항에서 

규정한 의사 중 한 명은 반드시 관련 전문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말기환자가 

의식불명이거나 신청의사를 명확히 밝힐 수 없을 시에는 2항의 신청서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제출한 동의서로 대체한다. 단, 말기환자가 의식불명이거나 신청

의사를 명확히 밝힐 수 없기 전에 명시한 의사표시와는 상반되어서는 안된다.  

전항의 가장 가까운 친척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배우자

   2. 직계 존속 및 비속

    3. 부모

   4. 형제자매

   5. 조부모

   6. 증조부 및 3촌이내 방계혈족

   7. 1촌이내 직계 인척

3항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제출한 동의서는 단독으로 행해야 한다.  가장 가까

운 친척의 의사표시가 불일치 할 때는 전항의 각 항 앞뒤의 정해진 순서에 의

한다. 후 순서자가 이미 동의서를 제출한 후 선 순서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호스피스의료 시행 전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제 8 조 의사는 말기환자에게 호스피스의료 시행 전에 반드시 치료방침을 환자 

또는 그 가족에게 확실히 알려주어야 한다. 단, 환자가 병세를 확실히 알고자 

할 때는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제 9 조 의사는 말기환자에게 호스피스의료를 시행할 때 반드시 제 4 조에서 

제 8 조까지의 규정 사항을 진료차트에 자세히 기재해야 한다. : 신청서 혹은 

동의서 또한 반드시 진료차트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

제 10 조 제 7 조 규정을 위반한 의사는 6만원이상 3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

하며 또한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 혹은 영업허가증 취소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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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 11 조 제 9조 규정을 위반한 의사는 3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

한다.

제 12 조 본 조항이 규정한 벌금, 영업 정지 및 영업허가증 취소는 직할시, 현 

주관기관에서 처리한다.

제 13 조 본 조항에 의해 처리되는 벌금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자

는 법원으로 이송하여 강제 집행한다.

제 14 조 본 조항이 시행하는 세칙은 중앙기관에서 규정한다.

제 15 조 본 조항은 공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별첨 2) 日本 厚生勞動省 平成19年5月 (2007년 5월)

종말기 의료의 결정 프로세스에 관한 가이드 라인

1. 종말기 의료 및 케어의 본연의 자세 

① 의사 등의 의료 종사자로부터 적절한 정보의 제공과 설명이 이루어져 거기

에 기초를 두어 환자가 의료 종사자와 대화를 실시해, 환자 본인에 의한 결정

을 기본으로 한 데다가, 종말기 의료를 진행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② 종말기 의료에 있어서의 의료 행위의 개시 불개시, 의료 내용의 변경, 의료 

행위의 중지 등은, 다전문직종의 의료 종사자로부터 구성되는 의료케어 팀에 

의해서, 의학적 타당성과 적절성을 기본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③ 의료·케어 팀에 의해 가능한 한 동통이나 그 외의 불쾌한 증상을 충분히 완

화해, 환자·가족의 정신적·사회적인 원조도 포함한 종합적인 의료 및 케어를 실

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생명을 단축시키려는 의도를 가지는 적극적 안락사는,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종말기 의료 및 케어의 방침의 결정 수속

종말기 의료 및 케어의 방침 결정은 다음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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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환자의 의사의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 

① 전문적인 의학적 검토를 감안한 위에 사전의료지시서 (advance directives)

에 근거하는 환자의 의사결정을 기본으로 해, 다전문직종의 의료 종사자로부터 

구성되는 의료케어 팀으로서 실시한다. 

② 치료 방침의 결정에 즈음해, 환자와 의료 종사자가 충분한 대화를 실시해, 

환자가 의사결정을 실시해, 그 합의 내용을 문서에 모아 두는 것으로 한다. 

상기의 경우는, 시간의 경과, 병상의 변화, 의학적 평가의 변경에 따르고, 또 

환자의 의사가 변화하는 것인 것에 유의하고, 그때마다 설명해 환자의 의사의 

재확인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이 프로세스에 대하고, 환자가 거절하지 않는 이상 결정 내용을 가족에게도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２）환자의 의사의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환자의 의사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해, 의료·케어 

팀 중(안)에서 신중한 판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① 가족이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 의사를 존중

해, 환자에게 있어서의 최선의 치료 방침을 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② 가족이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있어서 무엇

이 최선일까에 임해서 가족과 충분히 서로 이야기해, 환자에게 있어서

의 최선의 치료 방침을 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 가족이 없는 경우 및 가족이 판단을 의료·케어 팀에 맡기는 경우에는, 환자

에게 있어서의 최선의 치료 방침을 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３）복수의 전문가로부터 되는 위원회의 설치 

상기(1) 및(2)의 경우에 대하고, 치료 방침의 결정에 즈음해, 

-의료·케어 팀 중(안)에서 병의 용태 등에 의해 의료 내용의 결정이 곤란한 경

우 

- 환자와 의료 종사자와의 대화 중(안)에서, 타당하고 적절한 의료내용에 대한 

합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 가족중에서 의견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나, 의료 종사자와의 대화 중(안)에서, 

타당하고 적절한 의료 내용에 대한 합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복수의 전문가로부터 되는 위원회를 별도 설치해, 치료 방침 등에 대한 검토 

및 조언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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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 2

안락사 존엄사 연명치료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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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존엄사 연명치료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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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1. 목적

2. 연명치료 중지 결정의 원칙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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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명치료의 대상 종류 절차, ,

가 대상 환자.

말기 암 환자

말기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만성 질환의 말기 상태 환자

뇌사 상태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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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 환자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

제 수준 말기 상태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환자1 : ;

제 수준 의사결정 능력이 없으나 특수 연명치료 없이 생존할 수 있는 환자2 : ;

제 수준 의사결정 능력이 없으며 특수 연명치료를 적용해야 할 환자3 : ;

제 수준 임종 환자 또는 뇌사 상태 환자4 : ;

나 연명치료의 종류.

1) 명시적인 의사 표시란 합리적인 이해력과 판단력을 갖춘 환자가 향후 치료 방침이나 연명치료의 적용-

비적용중지에 관한 의지를 사전의료지시서와 같은 문서로 작성하거나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있는 상( ) ‘ ’ ,

황에서 담당의사에게 그 의지를 말로 표시하거나 합법적인 대리인에게 결정을 위임하여 그 내용이 진,

정성을 인정받아 의무기록지에 기록한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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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명치료 적용 또는 중지에 관한 절차.

제 단계 임종 환자 또는 뇌사 상태 환자1 :

2) 가족의 동의는 원칙적으로 배우자 부모 성인인 직계존비속이 합의해야 성립하지만 가족이 합의할 수, , ,

없을 때에는 근친 중에 환자를 부양하는 배우자 부모 자식의 연장자 순서에서 최우선 순위자 인의, , 1

서면 동의를 인정한다 가족이 없을 때에는 후견인 또는 보호자가 대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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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단계 의사결정 능력이 없으며 특수 연명치료를 적용해야 할 환자2 :

4. 연명치료의 중지

3) 예를 들면 건강할 때 작성한 사전의료지시서나 생전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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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자와 환자 가족.

나 담당 의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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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가 병원윤리위원회.

-

- 병원윤리위원회에서 연명치료 중지를 권고하면 담당의사는 가족과 협의하

여 그 결정을 수행한다.

나 이견 조정 절차.

담당의사와 환자나 그 대리인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다른 의사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환자나 환자의 가족,

은 담당의사 또는 의료기관을 교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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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견 조정 절차는 그림 와 같다- < 2> .

다 사망 원인 사망의 종류 사망 시각. , ,

사망 원인 과 사망의 종류 는 환자가 말- (cause of death) (manner of death)

기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 상병으로 결정한다.

사망 시각은 심폐기능 종지 의 때로 결정한다- ( ) .心肺機能 終止

라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연명치료 중지와 관련된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완화의료에 대한 지원-

등의 사회경제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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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 3

무의미한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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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 ?
최근 진행 중인 안락사 논쟁의 위험성에 대하여-

윤삼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부소장/

년 월 일 오전 시 분 서울 세브란스 병원 층의 병실 검은 옷을 입은 일2009 6 23 9 50 . 15 .

가족 여 명이 침대 하나를 둘러싸고 있다 모두들 비통한 표정이다 그들 앞에는 인10 . .

공호흡기를 착용한 할머니가 누워 있다 올해 살인 김옥경 할머니다 가족들은 두 손. 77 .

을 모은 채 경건하게 기도를 하고 있다 교회 집사인 할머니를 위한 마지막 예배다 간. .

간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 기도가 끝나고 가족들은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뉘시며. ‘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신 할머니를 위해 어머니 은혜를 합창한다 울음소리가 더’ ‘ ’ .

커진다 시 분 병실에는 의료진과 할머니의 아들과 사위 그리고 변호사와 판사만. 10 21 . ,

남았다 마침내 주치의는 김 할머니의 호흡기를 제거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 인공호. “ ”

흡기를 제거한다 그 순간 가족들은 눈물을 흘린다 여분 뒤에 김 할머니의 눈에도. . 10

눈물이 흘러내린다 슬픔의 눈물인지 기쁨의 눈물인지는 할머니만 알고 있을 터인데. , ,

비정한 의사들은 의미 없는 조건반사일 뿐이라고 말한다‘ ’ .

김 할머니 사건과 퀸런 사건

한편의 드라마 같았던 김 할머니의 안락사 의식은 온 나라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치료 중단을 요구하는 가족들과 이를 끝까지 거부하는 병원 측이 년이 넘는 법정 소1

송을 벌였고 마침내 대법원의 판결로 최초의 합법적인 안락사 집행이 아니던가, .

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 드라마는 끝을 맺지 못했다 엄숙한 사별 의식까지 치르, .

면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는데도 어쩐 일인지 할머니의 상태가 더 호전되었기 때문이,

다 넉 달이 지났는데도 할머니의 바이탈 사인은 안정을 유지하고 있고 호흡도 스스로.

하고 있다 할머니가 앞으로 얼마나 더 생존할지 이제 아무도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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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존엄사라는 말을 만들어 낸 캐런 앤 퀸런 사건과 여러 면에서 닮았다‘ ’ ‘ ’ .

년 미국 뉴저지주에서 살 퀸런은 생일파티에서 술을 마시고 혼수상태에 빠진다1975 21 .

그 뒤 퀸런은 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는 처지가 된다 그러자6 .

퀸런의 부모는 산소호흡기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고 병원 측은 그럴 권한이 없다며 거

부한다 결국 퀸런의 부모는 소송을 제기한다 이 소송에서 관할 지방법원은 산소호흡. .

기 제거가 살인행위라며 기각하지만 뉴저지주 대법원은 담당 의사의 동의를 전제로` '

제거를 허락한다 그러자 우리나라 김 할머니 사건처럼 숱한 논란 속에 미국 역사상 처.

음으로 합법적인 안락사산소호흡기 제거가 집행된다 그렇지만 정작 퀼런은 산소호흡( ) .

기를 떼고도 년을 더 살다가 결국 폐렴으로 사망한다9 .

김 할머니 사건과 퀼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경이로운 존재인지 그리,

고 사람의 생명에 대한 의사들의 예측이 얼마나 무모한지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삶과.

죽음의 경계가 어디인지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을 기준으로 생명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

는 것인지 생명에 대한 결정권을 누가 가져야 하는지 등의 복잡한 도덕적 딜레마에 빠,

지게 된다 안락사에 찬성하는 사람이든 반대하는 사람이든 이제 우리도 년대 미. , 1970

국이 그랬듯이 안락사 논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의료계의 잇단 안락사 논쟁

우리나라에서 안락사 논쟁의 물꼬를 튼 집단은 의사들이다 지난 월 일 서울대병원은. 7 3

이른바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진료권고안을 발표했다 물론 김 할머니 사‘ ’ .

건이 계기가 되었다 권고안을 보면 치료중단은 사전의료지시서에 근거하여 진료현장. , ▲

에서 결정이 가능한 상황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판단하여 진료현장에서 결정이 가능▲

한 상황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야 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 ▲

라야 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뒤이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의료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개 단체들과 함께 월 일, , 12 7 10

부터 일까지 차례 토론회를 개최하고 존엄사나 안락사라는 대신 무의미한 연명24 3 , ‘ ’ ‘ ’ ‘

치료 중단으로 용어를 통일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른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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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가지 기본 원칙을 정리했다 그리고 월 일에는 국립암센터가 주최하는 품위9 ’ . 7 30 ‘

있는 죽음을 위한 사회적 합의 심포지엄이 열렸다 발표자는 윤영호 국립암센터 기회’ .

조정실장 이윤성 서울대 의대 교수 허대석 보건의료연구원장이었다 이 자리에서 윤, , .

실장은 이른바 품위 있는 죽음존엄사 이 이미 여러 병원에서 광범위하게 집행되고 있‘ ( )’

다면서 이를 합법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서울대가 마련한 진료권고안의 중요성.

을 역설했고 허 원장은 존엄사나 안락사라는 말은 모호해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 ’ ‘ ’ ‘ ’

용어를 바꿔야 한다고 강변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안락사 논쟁은 용어 선택 문제와 소극적 안락사의 기준을 논의하는 수

준이다 그럼에도 이를 가볍게 볼 수 없는 까닭은 안락사를 찬성하는 의사들이 주도하. ,

는 이 논쟁이 앞으로 인간 특히 사회적 또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하다고 간주되는 사람, ‘ ’

들의 생명과 삶의 가치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사회사 이 논쟁을 가볍게.

볼 수 없는 까닭이다.

안락사 찬성론자들의 문제

우선 최근 논쟁을 주도하고 있는 안락사 찬성론자들의 용어법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서울대병원이 안락사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이라고 표현한 뒤에 한국보건. ‘ ’

의료연구원이 이를 공식용어로 채택하기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여 얼마 전 무의미, ‘

한 연명치료 중단을 위한 사회적 합의안 제시라는 문건을 발간하였다 그 효과는 신속’ .

하게 나타나고 있다 김 할머니 사건 초기만 하더라도 모든 언론이 안락사 또는 존. ‘ ’ ‘

엄사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지금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으로 표현법을 바꾸고’ , ‘( ) ’

있다.

그렇다면 의사들이 국제 의료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안락사 나 의사‘ (euthanasia)’ ‘

조력자살자살 대신 굳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이란’(physician-assisted suicide)’ ‘( ) ’

표현을 쓰는 까닭은 무엇인가 의사의 본분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것인데 어떤 이유? ,

에서든 죽음을 의미하는 사 가 들어가는 표현법이 그들에게는 용납되지 않았을 것‘ ’ ‘ ( )’死

이다 이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표현법을 바꾸는 이유로 내세운 것이 치료의 결과. ‘

즉 죽음 보다는 치료 행위즉 연명치료 중단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대목에서( , ) ( , ) ’

안락사 찬성론자들의 속내를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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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를 찬성하는 의사들이 생명을 단축시키려는 의도를 가지는 안락사 환자의 자살“ ,

을 유도하는 의사조력자살은 어떤 상황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고 아무리 강변해도 그” ,

들이 주장하는 연명치료 중단이 바로 소극적 안락사이자 간접적 의사조력자살이라‘ ’ ‘ ’ ‘ ’

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안락사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팽팽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 ,

고 안락사 개념을 말랑한 표현법으로 변형시켜 사람들을 오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안락사 찬성론자들이 구상하고 있는 의료 절차도 문제가 크다 서울대병원이 안락사가.

가능한 경우로 제시한 기준들 가운데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야 하‘

는 경우와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경우는 환자 본인의 의사가 완전히 배제되는’ ‘ ’

경우이다 그리고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판단하여 진료현장에서 결정이 가능한 경우도. ‘ ’

말이 안 된다 사람의 생사여탈 문제를 어떻게 제 자의 추정으로 결정할 수 있단 말인. 3 ‘ ’

가?

그나마 환자 본인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경우는 사전의료지시서에 근거하여 진료현‘

장에서 결정이 가능한 경우이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보면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하는’ .

말기 환자가 거의 없고 설령 지시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환자의 결정권이 온전하게 보,

장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전의료지시서가 환자의 자발적 동의를 전제로 한다지만 실. ,

제로 환자들은 의료 정보를 독점한 의사들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가족들,

의 치료비 부담을 염려하여 자신의 의사를 충분하게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서울대학교병원이 제시한 진료권고안은 환자의 생명에 대한 결정권을 충분. ‘ ’

하게 고려하지 않거나 아예 무시한 채 소중한 생명을 합법적으로 빼앗는 결과를 초래‘ ’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찬성론자들이 주도하는 안락사 논쟁이 초래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위

험은 이를 계기로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안락사 찬성론자들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무의미한 생명을 어떻게 정의할‘ ’ , ‘ ’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 권리를 누구로부터 부여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이런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안락사를 합법화할 경우 중증인. ,

장애인이나 말기 환자들의 생명을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하고 궁극적으로는 건강 상태‘ ’

에 따라 생명의 가치를 달리 평가하는 극단적인 반문명 사회가 도래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른바 경사면 현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를 테면 미국의 살인의사.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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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 케보키언은 충분히 살 수 있는 장애인과 불치병 환자 여명을 독약으로 안락사170 ‘ ’

시켰지만 반성은커녕 자신의 살인 행위가 자비였다고 당당하게 말한다 케보키언의, ‘ ’ .

이 같은 행위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주장하는 우리나라 의사들과 그 본질에서‘ ’

어떤 차이가 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비록 낮은 단계라도 안락사가 합법화 내.

지 정당화의 길로 들어서는 순간 이런 비극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 .

안락사 논쟁에 당사자들도 참여해야

불행히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에 찬성하는 의사들이 논쟁을 주도하고 있고 이, ,

에 뒤질세라 국회의원들은 안락사 법률을 제출해 놓고 있다 그럼에도 안락사에 반대하.

는 목소리는 조직적이지도 않을뿐더러 그 세력도 미약하다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한국.

기독교와 가톨릭도 원칙론인 기자회견이나 언론 기고만 할 뿐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조

직하지 않고 있고 시민사회는 입장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것 같다 그나마 서울, . DPI,

장애여성네트워크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등 몇몇 장애인 단체들이 의지를 가지고 안락사,

논쟁에 개입하고 있으나 아직은 찬성론자들에 맞서기에 여러모로 역부족이다, .

다른 나라들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면 장애인 단체들은 대체로 안락사에 반대해 왔다, .

그렇다고 인공호흡기를 붙여서라도 무조건 끝까지 연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닐

터 그럼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

중요한 한 가지 사실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지금까지 안락사 논의는 의료계 법조계. , ,

시민사회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앞으로는 안락사의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

들도 참여해야 한다 이들이 곧 닥칠 수 있는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

지고 있는지 진지하게 경청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 의사 변호사 가족 등의 견해가, . , ,

반드시 당사자들의 견해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실증적 증거가 없기 때문이

다.

마침내 우리 사회도 안락사 논쟁이라는 선진국병을 앓고 있다 인간의 죽음을 둘러싼.

논쟁인 만큼 윤리적 쟁점이 한 둘이 아니다 이 논쟁은 어느 쪽이 승리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인간의 조건과 삶의 조건을 어떻게 보는가 삶과 죽음의 경계를 어,

디로 보는가 누구에게나 닥칠 생의 마지막 순간들을 살아 있는 자들이 어떻게 존중해,

줄 것인가의 문제일 것이다 즉 안락사 논쟁은 우리 사회의 인간적 윤리적 수준을 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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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고 있다 지금의 안락사 논쟁이 파워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만을 근거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 토론문은 년 월호에 실었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작성<DPI Magazine> 2009 8※

한 원고임을 밝혀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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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찬반 논쟁에 앞서...

 

원 창 연

년 월 의사로부터 근위축측삭경화증 일명 루게릭병 이란 진단을 받았2005 12 , ( )

다 진단과 더불어 의사는 점차 병이 진행되어 사지를 못 움직이는 상태로 수.

년간 살다가 종국에는 기도절개 후 호흡기에 의존해야 한다고 들었다 그렇게, .

살다가 수년 내에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담당 의사에게 앞으로, “

어떡해야 하냐 고 짧게 물었다 의사의 대답 역시 아주 간단하고 명료했다 아” . . “

무런 방법이 없다 는 것” .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처음에는 병에 대한 인식이 없어 치료에 매달려 여러

가지 대체요법이나 민간요법에 매달려 보기도 하였지만 지금은 병을 거스를,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결국에는 기도절개를 해야 하고 이후에 호흡기에.

의존해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실제

로 그렇게 하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의 몸은 루게릭이란 병에.

점점 더 묶여 가고 있는데 그럴수록 삶에 대한 애착은 더욱 커지고 있었다 비, .

단 나뿐 아니라 현재 기도 절개술 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살고 있는 분들을

봐도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실제로 내 주변의 몇몇.

루게릭 환자들 역시 발병 초기에는 자살을 끊임없이 생각했으며 절대로 기도,

절개와 호흡기는 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었다 하지만 결국 그들 역시 나중에.

호흡기에 의지한 삶의 연명을 받아들이고 투병 생활을 그런대로 잘 해나가고

있으며 자신들만의 사는 방법을 터득하여 나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

 

건강한 사람들의 입장에선 그렇게 사는 것 보다는 그냥 죽는 게 나을 거라 생

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 역시 장애를 입기 전 즉 루게릭이 걸리기 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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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애인이나 중증 환자에 대한 편견이 가득한 사회에서 중증 장애인들을 보

면서 쉽게 저렇게 살면 뭐하나 저렇게 하느니 죽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 “ ”

생각들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런 생각들 때문인지 치료가 불가능하고 결국 고통.

스럽게 살다 죽을 거라는 의사의 말은 결국 언젠가 죽을 건데 언제 죽는 게, “ ,

뭐가 의미 있나 그냥 지금 죽어 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 ”

으로 까지 이어지곤 했다.

언젠가 에서 이혼에 관한 논쟁을 하는 것을 봤는데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TV ,

이 나와서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하면 시청자들은 그들의 말이 다 옳고 정답

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전문가란 분들 가운데 이혼을 경험한 분들은 거,

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란 적이 있다 이혼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말은. ,

설명 그들이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논쟁을 지켜보는 이혼 경험자들에겐 설득력,

도 없으며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라는 생각만 들 것이다 나 역시 환자.

의 입장이 또 장애인의 입장이 되기 전에는 죽음이나 자살 안락사 같은 것에,

대해 쉽게 이야기하고 결론지었지만 루게릭에 걸려서 전신이 마비되고 언제까,

지 살게 될지 모르는 현재 상황에서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

다.

 

얼마 전 루게릭 진단을 받은 캐나다 교포 한 분과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다, .

캐나다에서는 발병 후 진단 시부터 명의 전문가와 상담이 이루어진다고 하였7

다 의사는 물론 간호사 사회복지사 장애인단체 관계자 보호자 등이 모여 앞. , , ,

으로 환자가 투병해 나가는데 필요한 것과 도움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부

터 세운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난 우리나라의 현실과 비교할 수밖. ,

에 없었다 우리는 의사의 분 진료를 통해 사형선고와 다름없는 이야기만 들. “ 5

을 뿐인데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가족과 당사자의 몫이며 지금처럼 현...” ,

실을 수긍하며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 제한되고 비현실적인 복지 정책 속, ,

에서 스스로 살길을 찾아 가는 수밖에 없다 이런 사회적 현실 속에서 안락사. ‘ ’

나 무의미한 치료연장 중단과 같은 논의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의심‘ ’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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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죽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건 살고 싶다는 살려달라는 간절한,

표현이라고 한다 나 또한 죽어야지 라고 말하는 루게릭 환자들을 많이 보았. “ ”

지만 그들이 죽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 때문,

이라기보다는 자신으로 인해 고통 받는 가족들을 생각할 때 자신이 그들에게,

짐이 되고 그들의 행복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하기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나 역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로또에 당첨이 되면 끝까지 살 것이라고 주변에 말을 하곤 한다 만약 로또에.

당첨이 된다면 가족들에게 환자 간호에 대한 경제적 육체적 심리적 부담을 덜, ,

어 줄 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한 오.

래 살아서 나의 자식들이 성장하는 모습 아들이 군대에 가고 대학에 진학하고, ,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하며 사는 모습을 보고 싶고 가족의 구성원으로 함께 어,

울려 살아가고 싶은 것이 내 솔직한 마음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안락사나 무의미한 삶의 연장과 같은 고민에 앞서 사회

적으로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 문제에 대해 더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

다 계속 생명을 유지 시킬 수 있는 방법 좀 더 구체적으로 장애인으로 혹은. ,

말기 환자로서 삶의 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논의가 충분하지도 않는데 안락사를 논의한다는 것은 가족들에게 고통과 부담,

을 주면서 하루하루 삶을 연장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가족과 사회에 더 이상“

고통을 주지 말고 죽는 게 어떠냐 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죽” .

음은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강요이다 그런 강요를 정당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

치를 마련하겠다는 사회적 논의보다는 앞서 말한 것처럼 말기 환자들의 삶의,

질과 가족 지원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찾는 논의부터 시작하는게 옳다고 생

각한다.

현재 자살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매체를 통해 많이 접해왔다 자살.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경우는 우울증 같은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들

었다 안락사를 요구하는 또는 요구받는 말기 환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아. ,

닐까 어쩌면 그들 역시 육체의 고통과 더불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

그로 인해 죽음을 앞당기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학계는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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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같은 말기 환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의미부터 충분하게 연구해야 하는 건

아닌지 또 한국에서 말기환자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기 환자의 가족들은, ,

왜 고통 받고 있는 지에 대한 연구부터 해야 하는 건 아닌가?

 

지금 루게릭에 걸려서 전신이 마비된 상태에 살고 있고 언제까지 오늘처럼 말,

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며칠 뒤에는 호흡마저 기계에 의지해서 살아야,

할지 모르는 나는 겉으로는 빨리 죽어야 하는 게 아닌가 라고 말을 하고 있, “ ”

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는 분명코 죽고 싶지 않다 살고 싶다 고 말하“ , ”

고 있는 또 다른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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